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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숙인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가구사례관리

긴급지원 제도?
갑작스런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
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지원종류와 금액 및 횟수

 >  >  >  > 분야별 정보 복지 주민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원 1명 한정)의 실직 및 휴․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부소득자의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출소(구금 1개
월 이상, 6개월 이내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고 생계 곤란한 경우 등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천원, 4인기준 3,840천원)이하 - 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교육지
원,연료비지원,해산․장제비지원, 전기요금지원 부분

재산기준  : 1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http://www.mokpo.go.kr)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emergency_welfar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hope_welfar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social_welfare_center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consultation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homeless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guarante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emergency_welfar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crisis_family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횟수

금전현
물지원

위기상
황

주급여
A

생계 식료품비,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천원(4인기준) 3회(최대
6회)

의료 입원 시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1회 (최대
2회)

주거 422천원 (중소도시, 4인기준)
3회 (최대

12회)

복지시
설이용

1,450천원 (4인기준/1개월) 3회 (최대
6회)

부가급
여 B

교육지
원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사람 학비 지원

초(124천원),중(174천원), 
고(207천원, 수업료, 입학금)

1회(최대2
회)

그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집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
타지원

횟수제한
없음

사업지원절차

긴급지원제도 문의 및 신청방법

각종검사,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국가·지자체 소요 임시 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 9.8만원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1회

위기상황발생1

신고접수(사회복지과 긴급지원 담당자,129콜센터)2

현장확인(담당공무원)3

지원실시4

사후조사5

적정성 심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원중단/비용반환)6

사후연계(민간 프로그램,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7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270-8266, 국번없이129

신청서류 :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진단서,입원확인서,소득확인서,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보험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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